
부진정연대채무

(1) 의의 및 차이점

① 의의 :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 전부를 해야 할 채무를 각자 
독립해서 부담하지만 급부 전부가 한 번 행해지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
사자의 채권관계로서 수인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. 

② 특징 : 수인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, 하나의 급부라는 객관적인 
공통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, 원칙적으로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
생기지 않는다.

③ 효과의 차이 : 연대채무에서는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, 부
진정연대채무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. 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
있고 구상관계가 생기지만,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(공동불법행위 등의 예
외 있음).

(2)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
① 대외적 효력
연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,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
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(§414 유추).
②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해 생긴 사유의 효력
각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며,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해 
생긴 사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

㉠ 절대적 효력
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·공탁·대물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. 예컨대,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
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[80다
2555].

㉡ 상대적 효력
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(이행청구·경개·면제·혼동·소멸시효·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)는 부
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으며,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만 가
진다. 그러나 특약으로 어떤 사유에 절대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있다. 따라서 이행의청구는 
다른 채무자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.

㉢ 상계의 경우, 판례는 절대적효력을 인정한다[2008다97218 전합]
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(=
절대적 효력)

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
변제, 대물변제,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
성하는 것이므로,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
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.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
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[대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
판결] 이 판결은 상계의 경우에도 절대적효력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.


